
1. 서 론

생태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시도되어왔으며, Cook and van Lier (1994)와 Bennett 

(1998)은 생태네트워크를 핵심지역 (Core area), 완충지

역 (Buffer area), 코리더 (Corridor)로 분류하는 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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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logical networks can be generally classified into core areas, buffer zones, and corridors. Particularly, buffer 

zones connect core areas or ecological corridors, and preserve ecological network by reducing the impact from outside. We 

examined related laws and researches about buffer zone establishment associated with the resources of high ecological and 

conservation value to find out more researches are needed.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various examples of the criteria for 

establishing buffer zones at domestic and overseas. Based on the results of railwa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railway construction guidelines, we analyzed the application methods applicable to the railway development area and 

proposed the criteria to evaluate land cover status, species diversity, rarity, and connectivity. Through this study,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value around the development area of the railroad was examined to reduce the environmental 

damage from railroa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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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생태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핵심지역, 완충지역, 코리더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히 핵심지역이나 생태적 코리더를 

연결하기 위한 완충지역은 생태 네트워크의 지속성을 보호하고 외부로부터의 충격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생태적 가치 및 보호적 

가치가 높은 자원과 관련된 완충지역 설정에 대한 연구 및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완충지역 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완충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 다양한 분야의 사례를 조사하고, 철도환경영향평

가 결과서 및 철도건설지침을 기준으로 철도개발지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분석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토지피복현황, 

종다양성, 희귀성, 연계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철도개발지 주변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검토하여 철도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 

등 영향을 저감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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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생태네트워크를 위와 같은 구성

요소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90년대중반 이

후부터 생태네트워크에 관련된 연구가 시작되었고, 생

태네트워크의 구성요소인 핵심지역이나 생태적 코리

더를 연결하기 위한 완충지역의 설정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07).

또한, 전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협약 등에 근거해 전

체 보호지역을 17% 이상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

으며 (IUCN 2016), 우리나라도 백두대간 보호지역, 자

연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등 다양한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호지역은 일반적으로 용도별로 구분 

시,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구분되며, 보호지역이 중

복 지정이 되는 경우에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이 혼재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핵심지역과 완충지역으로 

분류하기 위한 정의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

되어 있으나 핵심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역의 면

적 등 지정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관련 연구가 충분

하지 않다.

특히, 광역권 확대에 따른 고속이동 교통 서비스 요

구 등 국가 철도망 구축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철도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철도 건설사

업 시 환경 훼손을 저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건설로 인해 주변 생태계에 미치

는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철도건설 시 미치는 영향 반

경 (완충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

였다. 관련 환경영향평가 결과, 철도건설 지침을 바탕

으로 다양한 분야의 완충지역에 관련된 연구동향 및 법

을 검토하여 철도건설 시 영향 반경 거리를 설정하기 위

한 평가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철도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결과 및 철도건설 지침

에서 제시하고 있는 환경성 평가 검토 범위를 살펴보고, 

완충지역 설정에 관련된 논문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

양한 분야에서 완충지역의 지정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

로 한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련 법령을 검

토하였다. 완충지역은 5개 주제별로 구분하였다 (Table 1).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철도개발지 주변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또는 평가

범위 등에 대한 기존 연구사례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 환경생태, 철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를 대상으로 E-mail과 직접방문을 병행하여 설문조사 

(2017년 7월)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42명을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응답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39

부의 설문을 취합하여 의견을 종합하였다. 

3. 완충지역 설정

3.1 완충지역 설정 필요성

생태네트워크는 일반적으로 핵심, 완충, 코리더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Cook and van Lier 1994; 

Bennett 1998), 각 요소들을 살펴보면 우선, 핵심지역

은 역사･경관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나 농경지역, 산림, 

생태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국가적･국제적 중요성을 

Table 1. Research trend by topic

Topic Research content Source

Ecosystem • Evaluation criteria for natural ecosystem conservation area
• Establishment of buffer zone for constructing a national ecological 

network

Shin (2001)
Ministry of Environ (2007)

Forest • Specification of buffer zone around the national arboretum Korea forest service (2001)

Green space • Eco-friendly buffer green standards
• Analysis of buffered green area around Ulsan city industrial complex
• Buffer greenery land

Park and Yoo (2004)
Ministry of Environ (2014)
Kim (2006)

Waterside • Establishment of a waterside buffer zone guidelines for non-point 
pollution abatement and ecosystem restoration

• Set up and manage waterside buffer zones
Chung et al. (2007)

Air • Reduction of air pollutants and odor substances through the 
installation of buffered green spaces around Sihwa national industrial 
complex

Cho and Kim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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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완충지역은 생태네트

워크의 지속성을 보호하기 위해 외부로부터 생태적 충

격을 완충시키는 지역이며, 코리더는 핵심지역 간 생물

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종의 확산과 이주

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핵심지역과 

코리더를 연결하는 완충지역의 가치를 반영하여 어느 

정도의 보호면적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

한 구체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다 (Lammers 1994; 

Ministry of Environment 2007). 

국외 완충지역에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미국 매사추

세츠 주의 경우 습지보호법에서 수계에서부터 특정거

리 이내의 활동에 대해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1992년 유역보호법에 근거해 저수지에서 120 m, 하천

으로부터 60 m 이내를 1차 완충지역, 2차 완충지역은 

60 - 120 m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버지니아 주는 30 - 

60 m를 수변지역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북캐롤라이나 

주는 15 m를 수변지역 폭으로 정하여 경사도 1% 증가

시마다 폭을 1.2 m 추가하도록 하였다. 

국내의 경우, 자연환경보전법 상에서 완충지역이란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해 생

태적 특성, 자연경관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핵심

지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접지역을 말한다. 그러나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완충지역에 관련된 

법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생태적 

가치 및 보호적 가치가 높은 자연 자원 유형을 분류한 

연구 등을 참고하면 국토를 크게 산림, 연안, 하천 등으

로 구분할 수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Kim and Kim 2017a, b). 산림의 경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근거해 국립수목원

의 완충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립수목원과 

인접하여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

되는 지역, 국립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국립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등으로 생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

견을 수렴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

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호지역 지정 시 핵심지역과 완

충지역으로 지정을 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으나 완충지

역의 지정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백두대간 보

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서는 완충지역에서의 

허용 행위에 대한 부분을 나열하고 있으나 지정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연안의 경우 ｢연안관리법｣에 근거해 연안완충지역

을 지정하고 관리할 것을 목적으로 ‘연안완충지역 지정 

및 관리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연안완충지역은 바다

와 육지의 전이지역인 연안에서 파랑이나 해일, 강풍, 

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의 생태적, 문화적, 경제적 가치

를 유지하고 기후변화에 안전한 연안을 만들기 위해 보

호가 필요한 바닷가 중 하나로 정의된다. 연안의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바다와 육지의 전이지역으로 연안의 

독특한 생태적 특징, 환경적 가치, 뛰어난 해안경관을 

가진 바닷가, 연안재해를 저감할 수 있는 해안사구나 

해안림이 분포하는 바닷가 및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

한 주변지역, 해수면 상승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안침식이나 범람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나타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바닷가, 해수

면 상승이나 기후변화 등에 따른 연안재해에 대한 취약

성 평가결과 연안 육역을 보호하기 위한 토지등록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닷가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

지막으로 하천의 경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강수계, 낙동강

수계, 금강수계, 영산강･섬진강 수계 등 주요 하천 연안 

500 - 1,000 m를 수변지역으로 지정하여 행위규제 및 

보전을 통해 오염물질의 유입을 저감하고자 하는 완충

지역으로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동법 제4조에 

근거해 특별대책지역은 하천과 호소의 경계로부터 1 

km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며, 특별대책 외 지역은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500 m 이내의 지역을 수변지역으

로 지정을 하고 있다.

보호적 가치가 높은 산림, 연안, 하천 등에 관련된 완

충지역 설정에 관련된 법률을 살펴본 결과 산림과 연안

의 경우에는 선언적으로 제시되어 구체적인 범위를 제

시하고 있지 않으며, 하천의 경우에는 완충지역으로의 

기능을 하는 수변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범위 

(면적)를 제시하고 있다 (Table 2). 

3.2 관련 연구사례 분석

미국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보통 농경지와 삼림을 

대상으로 하며, 미 농무부 (USDA) 산하 자연자원보전

국 (NRCS)과 미 내무부 (US Department of Interior) 

산하 국립산림청 (National Forest Service) 부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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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부터 관심을 갖고 완충지역 조성을 추진하였

다. 특히, 미 농무부는 “Conservation reserve program”

을 이용해 전국 3.2백만 km의 완충지역을 조성하는 

“Conservation buffer initiative”를 추진하였고 (Schultz 

et al. 2004), 미 환경청 (EPA)에서는 1990년대부터 수

변완충지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 매뉴얼을 보급하

였다. 미국의 수변지역은 경사도, 식생, 하천크기 등 인

자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15 - 60 m의 범

위를 갖는다. 

Korea Protected area forum (2008)은 완충지역을 

핵심보호지역과 잠재적으로 해로운 외부 영향에서 네

트워크를 보호하고 본질상 전이지역인 주변의 육상/해

상 경관 사이의 지역으로 정의하는 등 핵심보호지역 주

변의 보호지역을 의미하였다. IUCN (2016)에서 제주

의 생물권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을 핵

심지역으로 보았고, 해발 600 - 800 m지역을 완충지역, 

해발 200 - 600 m지역을 전이지역으로 보았다. 

국내 다양한 자연자원의 완충지역 설정에 관련된 연

구로 Korea forest service (2001), Park and Yoo 

(2004), Woo and Oh (2005), Ministry of Environment 

(2007), Chung et al. (2007), Cho and Kim (2009), Ser 

et al. (2012),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등을 검

토하였다. 

Korea forest service (2001)은 국립수목원 주변 완

충지역 지정 및 개발협의 기준을 마련하여 완충지역 내 

광릉숲 생태계에 위해되는 행위를 제한하여 동식물 개

체군 증가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목원 완충지역

은 수목유전자원 및 천연기념물, 멸종위기동식물 및 서

식처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설

정할 수 있다. Korea forest service (2001)은 법적인 내

용을 근거로 관련문헌을 살펴보아 완충지역 지정기준

으로 생태환경(서식면적), 이격거리, 녹지자연도 등 3

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면 생태환경

은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핵심지역 면적을 초

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하며, 종별 최소 서식공간 

규모, 생태유형에 따른 완충지역 폭 지정 사례 등을 제

시하였다. 이격거리는 야생동물 및 식물분포에 따라 서

식 반경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우선 선정하며, 녹지자연

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완충지역으로 지정하여, 6 - 7등

급, 8등급일 경우 개발 및 사업이 불가하다고 제시하였

고, 개발행위제한에 관한 법규 등을 검토하여 녹지확보 

및 조성, 절개지 사면녹화, 희귀동식물 보호, 건축제한, 

오염원 발생 규제 및 저감, 가축사육 규제 등을 개발협

의원칙으로 제시하였다. 

Shin (2001)은 자연생태계보전지역 평가기준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보전지역의 평가기준으로 희귀

성, 인간의 간섭, 분류학적 특이성 등 3가지 관점에서 

보전지역과 완충지역을 설정한 결과, 동물의 경우에는 

절대보전지역에서 80 m 반경, 식물의 경우에는 30 m 

반경으로 완충지역을 설정하였다.   

Park and Yoo (2004)는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관련 

법제연구 및 문헌조사, 답사를 통한 사례연구 등을 중

심으로 문제점과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경친화적

인 완충녹지 기능을 수행할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완충녹지에 관련된 사례연구에서 완충녹지의 

폭은 도로와 주거지역은 평균 17 m, 철도는 평균 14 m, 

공단은 평균 31 m로 조성되며, 도로주변의 완충녹지는 

잣나무가 가장 높고, 철도지역은 스트로브잣나무, 공단

지역은 해송 위주로 식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완충녹지의 목적, 배치 및 형태, 수종 등 이에 관련된 지

침이 불분명하여 관련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Park 

and Yoo (2004)은 기존 기준･지침에서 제시하는 분리

와 저감 기능 외에 경관과 생태적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

Table 2. Designation of buffer zone based on law

Topic Designation of buffer zone

Ecosystem/Forest
• Areas required to protect core areas
• Areas with ecological value around the National arboretum

Coast/river

• Unique ecological characteristics, environmental values, seaside beaches, coastal dunes 
and coastal beaches, surrounding area needed to preserve and more.

• (primary buffer zone) Within 60 m from the river, (secondary buffer zone) 60~120 m from 
the river

• The coast of major rivers 500 m ~ 1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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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였으며, 배치, 형태, 소재, 시설물의 요소를 종합

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환경친화적인 완충녹지를 

기준으로 토지이용 (분리), 소음 (저감), 생태, 경관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하여 완충녹지의 위치에 따라 구체

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형태의 경우 폭, 길이, 경사, 

마운딩, 전면･이면도로를 살펴보고, 내부 특성은 물, 수

종, 식재기법, 밀도, 녹화면적율을 검토하며 그 밖에 시

설물 등을 검토하였다. 특히, 철도의 경우, 폭을 설정하

기 위한 기준으로 주거, 상업, 정온지역 등 토지이용형

태와 종다양성 확보 간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Woo and Oh (2005)는 비점오염물질의 하천유입을 

차단 및 저감하는 수변완충지역의 기후나 유역관리의 

변화, 식생 군집의 종 구성과 연령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어 이에 대한 국외 사례 및 가치 등을 조사하

고 시험완충지의 시험 설치 및 결과 등을 제시하였다. 

수변지역 내 비점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억제하

기 위한 방법으로 수변완충지역을 조성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수변완충지역의 최대, 최소 폭은 

기대하는 기능에 따라 15 m, 30 m, 100 m 등이 요구된

다. 국내의 경우, 제외지 (하천지역)에서 교목 식재가 

엄격히 제한되어 수변완충지역 조성을 통해 편익과 홍

수 위험에 대한 문제점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하였

다. 수변완충지역의 오염정화 효과와 서식처 기능을 연

구하기 위해 양평군 남한강 좌안 홍수터에 시험완충지

를 설계하여 예비실험을 수행하고, 실험실 규모의 실험

을 동시에 수행하여 오염물질을 포함한 유입수가 정화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변완충지역은 수질정화 외에

도 생태 서식처 기능이 있어 수변복원 차원에서 가치가 

있으며, 수변완충지역은 법으로 정한 한강수변지역 뿐 

아니라 한강 유역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Kim (2006)은 완충녹지 저촉 토지 감정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였으며, 녹지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

지로 하였다. 완충녹지는 주로 도로나 철도주변 주거지

역, 토지이용의 혼란방지, 도로변 보호관리, 불필요한 

차량의 진･출입 및 건축물 난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

치한다.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완충녹지의 설치기준

과 녹지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 대상을 제시하고, 저촉

토지에 대한 감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07)는 대부분의 자연

환경보전 정책이 전국 자연생태계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국토생태축 보전

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필요성에 따라 3대 핵심축 

(산림축, 하천축, 야생동물축)과 5대 대권역 (한강수도

권, 금강충청권, 영산강호남권, 낙동강영남권, 태백강

원권)에 대한 광역생태축 구축 방안으로 광역생태축 자

연환경조사, 광역생태축 구축 및 보전관리, 단절훼손된 

광역생태축 복원 및 유지관리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핵심과 완충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법정보호지역 등 국

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설정하기 위

한 ‘절대적 기준’과 보완적 검토가 필요한 평가항목 및 

표고와 같은 지역별･지형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상

대적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완충지역 설정을 위

한 절대적 기준으로 산림축은 민통지역 (통제보호구

역), 하천축은 국가하천의 경우 수변 좌우 500 m, 지방 

1급하천은 수변 좌우 250 m로 설정하였으며, 상대적 

기준은 관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07)에서는 보전가치 평가를 위해 

환경생태적 기준지형적 기준, 법제적 기준 등으로 구분

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고, 특히 환경생태적 기준을 살

펴보기 위한 기준으로 생태자연도에서 1등급과 인접한 

2등급 지역을 완충지역 개념으로 보았으며, 하천은 앞

서 제시한 바와 같이 수변 좌우 250 - 500 m를 ‘한강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완충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주요종 발견지점의 완충지

역 (버퍼)으로는 발견지점의 반경 500 m를 평가기준으

로 제시하였다. 

Chung et al. (2007)은 국내에서 비점오염 저감과 생

태복원 방안을 위해 수변완충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고 있으나 이론적 토대와 조성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이드라인의 수립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위

해 문헌조사, 국내여건을 반영한 시범조성과 오염부하

저감효과 분석 및 생태모니터링, 제도 및 후속 연구방

안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국내 여건에 맞는 수변완충

지역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입지조건으로는 농경지, 도

로 등 비점오염원은 강우시 다량의 오염물질을 하천으

로 배출하기 때문에 수변완충지역을 조성해야 한다. 식

생은 초본과 목본을 혼합하여 식재하는 등 구성 및 배열

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관련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Cho and Kim (2009)은 시화지구 주변에 조성된 완

충녹지의 대기오염 저감기능 강화, 녹지축 연결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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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 공존 등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녹지 성토고 증대, 

녹지간 단절부 연결 등 완충녹지 구조 변경이 대기오염 

물질과 악취의 저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미기후모델 (Envi-met)을 활용하여 완충

녹지의 중간지점을 중심으로 1 × 1 km 영역을 모의구

간으로 설정하였고, 유효배출고도를 10 m로 설정하였

다. Cho and Kim (2009)은 대기오염 저감기능 보완을 

위해 성토고를 높이는 축산고 증고 방안과 도로 등으로 

단절된 녹지축에 브리지 형태의 구조물을 추가하는 방

안을 제안하였으나, 실제 실험결과 큰 점감효과가 나타

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Ser et al. (2012)는 친환경 철도의 노선 선정을 위한 

환경생태적 적합성평가 연구에서 생태네트워크를 선

정하기 위한 보전등급지표로 자연생태지표, 지형지표, 

수환경지표, 서식처지표, 역사문화지표를 선정하였다. 

자연생태지표에서 완충지역은 녹지자연도 7등급, 생

태자연도 2등급, 임상도 2영급, 국토환경성평가 3등급

으로 설정을 하였고, 지형지표에서는 경사도 15 - 30%, 

표고 150 - 300 m를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수환경지표로는 500 m - 1 km 내 특별대책지역일 경우

에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서식처지표와 문화지

표로는 500 m - 1 km 내 개발가능지역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였으나 호남고속철도 주변지역이라는 한정된 

대상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건설사업으로 인

해 영향을 받는 서식처와 습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고 제안하였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4)는 울산시 공단 주

변 완충녹지 조성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적정성을 분

석하고자 하였다. 울산시는 국가산업단지에 유입되는 

대기오염 및 악취 저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완충녹지 

재계획이 필요하며, 완충녹지의 조성시기, 주변 토지이

용, 토지피복, 지형 등 현황 등을 고려해 구간을 구분하

여 완충녹지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ENVI-met 프로그램을 활

용하여 구간별 완충녹지 대기오염 저감효과를 분석하

였고, 사업 대상지로 남구 상계동~북구 연암동 (동해남

부선 철도변)을 정하여 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완충녹지 폭을 설정하기 위해 환경부 산업단지 환경영

향평가 등 검토 가이드라인
1)
(2013)과 국토교통부 지속 

1) 면적 0.5 km2 이상 1.0 km2 미만일 경우, 완충녹지 폭이 20 (±5) m 

이상, 면적 1.0 km2 이상 3.0 km2 미만일 경우, 완충녹지 폭이 30 

가능한 신도시계획기준(2010) 등을 근거로 현재 조성

된 완충녹지 폭, 효과분석 자료 등을 활용하여 울산시 

완충녹지 폭을 설정하여 3가지 대안에 따른 완충녹지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사례에서 생태계, 산림, 녹지, 

하천 및 연안 등 지형요소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생태계 전반의 경우, 희귀성, 인간의 간섭, 분류학적 특

이성에 근거해 완충지역을 설정하며, 산림의 경우, 종

별 최소 서식 공간 규모, 생태 유형, 이격거리, 녹지자연

도 등급 등을 통해 설정하였다. 또한, 철도의 완충녹지

는 평균 14 m 폭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철도

의 경우 토지이용형태와 종다양성을 중점적으로 검토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천 완충지역은 기능에 따라 

구분할 필요성이 있고, 국내의 경우에는 국가하천과 지

방1급하천으로 구분하여 250 - 500 m 등으로 구체적인 

거리를 제시하였다. 그 밖에 Cho and Kim (2009), 

Ministry of Environment (2014) 등에서는 소음이나 

대기오염의 감소 정도를 기준으로 완충지역을 설정하

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완충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하천

의 경우에만 구체적인 범위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

며, 하천 외 타 유형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일부 정성

적으로만 제시하여 정량적 수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

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제인 철도는 대표적인 선형사업으로 다

양한 토지유형을 통과함에 따라 지역권 및 서식지 등 단

절과 분리 현상으로 연계성이 감소될 수 있다. 철도 완

충녹지 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Park 

and Yoo (2004)에서는 철도의 경우 토지이용형태와 

종다양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철도 생태에 관련된 연구로 Ser et al. (201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도로, 철도 등 건설사업으로 인해 영

향을 받는 서식처, 습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Korea forest service (2001)에서 완

충지역 설정 시 종별 최소 서식 공간 규모와 이격거리 

등을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철도 개발로 소실

될 수 있는 보호적 가치가 있는 희귀종과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검토하는 등 희귀성에 대한 검토가 팔요함을 밝

혔다.

(±10) m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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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철도개발지 적용방안

앞서 살펴본 연구를 종합하면, 다양한 분야에서 완충

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적인 면적 (길이)으

로 제시한 사례도 있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특정 동･

식물의 서식지 보호 가능성, 소음이나 대기오염의 감소 

정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철도건설과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서 및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기

환경, 수 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환경 등 환경성 평가의 검토 범위를 살펴보면, 자

연생태환경 분야에서는 반경 0.5 km 또는 반경 1 km 이

내의 동･식물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철도 및 환경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

에서 철도노선 주변 자연생태환경의 범위는 반경 0.5 

km (8명), 반경 1 km (22명), 반경 2 km (7명), 반경 5 

km (2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경 1 km가 적합하다

는 의견이 56% 이상으로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의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서 제시된 기준 (반경 1 km 이내)과 유사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자연생태환경 분야를 평가하기 위한 

중점평가항목 내에 동･식물상과 자연환경자산이 있다. 

이 두 항목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존식생도, 식생보전등

급, 임상이 양호한 지역, 특정 야생동･식물과 천연기념

물 분포현황, 수생태계 영향 예측 및 보호, 생태경관보

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 및 야생

생물보호구역 등 자연환경자산 조사 및 보전 등을 제시

하고 있다. 완충지역을 설정할 때 이러한 요소들에 대

한 평가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완충

지역 설정에 관련된 구체적인 법적 근거 및 연구가 미흡

한 실정이다. Park and Yoo (2004)에 따르면, 철도의 경

우 완충지역 폭을 설정하기 위해 토지이용 형태와 종다

양성을 검토하였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07)

에서는 생태 네트워크를 산림축, 하천축, 야생동물축 

등 3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철도개발지 완충지

역을 설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토지피복현황과 종

다양성, 희귀성, 연계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개발지 주변의 환경생태적 가치

를 검토하였고, 철도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완충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토지피복현

황, 종다양성, 희귀성, 연계성 등 각 항목별 평가기준과 

근거자료를 제시하였다 (Table 3).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토지피복현황은 앞서 제시

한 바와 같이 산림, 하천 및 연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산

림을 평가하기 위해 생태적 가치와 보호 가치가 높은 자

연자원에 대한 연구와 정량적 평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식생보전등급,  생태자연도, 임상도 영급을 평가기준으

로 선정하였다 (Ser et al. 2012; Ministry of Envir-

onment 2013). 하천의 경우, 기존의 연구에서 하천으

로부터의 거리가 구체적인 평가기준으로 제시된 바 있

어 이를 평가에 반영하였다. 또한, 기존의 철도노선은 

논과 밭을 지나는 바율이 가장 높으며 토지이용에 따른 

환경민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12). 

따라서 농업지역을 지나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완충

지역 평가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건설사업으로 인해 서

식지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Ser et al. 2012) 

이에 따라 종다양성과 희귀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

야 한다. 생태적 가치 평가 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서 정량적 평가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생태자연도의 

동식물평가 등급과 희귀종･멸종위기종 발견 지점과의 

거리 (500 m - 1 km)를 완충지역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철도사업으로 인해 녹지연속성이 단

절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계성을 살펴보

았고, Ministry of Environment (2007, 2013)에서 완충

지역 설정을 위해 제시한 녹지연속성 등급을 활용한 평

가기준을 제안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핵심지역과 코리더를 연결하여 생테

생태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완충지역에 대한 정의, 법, 

관련 연구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각 분야에서 완충지역

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

았으며, 대다수의 경우 완충지역을 선언적으로만 제시

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에만 구체적인 면적 범위 (길이)

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 건설로 인한 환경 훼손을 감소시

키고, 건설지역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철도건설 시 미치는 영향 반경 (완충지역)을 설정하였

다. 유사 연구사례와 철도건설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검토하여, 완충지역 설정을 위한 평가항목으로 토지피

복현황, 종다양성, 희귀성, 연계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 내용은 철도 건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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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시, 환경적 영향을 검토하고, 다양한 분야에

서 완충지역을 설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추후,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현장조사와 관련

된 전문가 설문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적 가치

가 있는 지역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차

후 철도개발 시 발생되는 소음과 대기오염 유발원 등 생

활환경적 측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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